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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내 수난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체험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이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장’을 신설(안 제1장∼제4장)

○ 안전체험관의 설치ㆍ위치ㆍ운영시설 및 기능 등(안 제2조∼제10조)

○ 안전체험센터의 개관ㆍ휴관, 이용료(안 제11조 및 제12조)

○ 수난체험센터의 개관ㆍ휴관,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등(안 제13조∼제15조)

○ 보험가입, 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 등(안 제16조∼1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6. 비용추계서 : 붙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및 대

응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241 일원으로 한

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시설) 체험관은 안전체험센터 및 수난체험센터로 운영한다.

제5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 생활안전, 지진안전, 어린이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체험 및

교육

2. 생존수영 및 수난안전체험을 통한 수상에서의 생존법 교육

3. 도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4.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5.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력배치)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기

준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7조(이용방법) 체험관은 사전예약제 또는 현장접수로 운영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용의 중지) 도지사는 시설 보수 등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애완동물 또는 혐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안전체험

센터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

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성희롱, 성추행, 불법촬영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체험관의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안전체험센터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안전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

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

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안전체험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3장 수난체험센터

제13조(개관 및 휴관) ① 수난체험센터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수난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명절(설과 추석을 말한다) 연휴

3. 매주 일요일

4. 그 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

휴일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난체험센터의 운영상 필요

할 때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공

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수난체험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구성원

5.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을 위하여 이용

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

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의 아동

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손해배상)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체험관의 시설ㆍ물품 등

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체험관의 시설ㆍ물품 등의 훼손ㆍ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도지사는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

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

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험관 이용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난체험센터 이용료(제14조 관련)

□ 일반수영
                                                          (단위 : 원)

구분 대 상 이용료 비 고

개인
1
회
권

성  인 3,000

현장접수군인, 중ㆍ고등학생 2.000

초등학생 이하 1,500

□ 수난안전체험
                                                          (단위 : 원)

구분 대 상 이용료 비 고

개인 1

회

권

초등학생 이상

5,000

사전예약

단체 3,000

□ 생존수영교육
                                                          (단위 : 원)

대 상 이용료 비 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
12,000 사전예약

※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생존수영교육”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의 생존

수영교육을 말한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으로 도민들의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 향상 

2. 비용발생 요인

  ❍ 충청북도 안전체험관 운영비 및 인건비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11조, 제13조(개관 및 휴관)

  ❍ 조례안 제14조(이용료)

  ❍ 조례안 제17조(보험가입)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체험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 인건비 산출근거 : 공무직 7명, 기간제 7명 / ‘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 

  ❍ 운영비 산출근거 : ‘24년 예산편성: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나. 추계결과

  ❍ (세입) 수난체험센터 이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산출과정

   - 이용료 산출과정 : 일반수영(3천원 x 4일 x 100명 x 9월) + 생존수영(12천원 x 21

일 x 57명 x 7월) + 수난안전체험(5천원x 21일 x 일2회 x 20명 x 2월)  

  ❍ (세출) 체험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 인건비 산출과정 : 공무직(35,582천원 x 7명)+기간제(50,048천원 x 3명)+초단시간 기간

제(14,484천원 x 4명)  ※ ’24년 3월배치 예정으로 계산 

  ❍ 산출결과 : 6,087,433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전년도 추계 비용의 약 3%씩 증가 예상

6. 작성자 : 충북안전체험관장 류광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19,748 119,748 119,748 119,748 119,748 598,740

이용료 119,748 119,748 119,748 119,748 119,748 598,740

세     출 1,210,636 1,308,801 1,348,065 1,388,508 1,430,163 6,686,173

인건비 397,109 470,869 484,995 499,545 514,531 2,367,049

청사유지관리소모품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53,091

관리용역비 73,480 75,684 77,955 80,294 82,702 390,115

공공요금 및 제세 465,183 479,138 493,513 508,318 523,568 2,469,720

시설장비유지비 68,165 70,210 72,316 74,486 76,720 361,897

영업배상책임보험 3,000 3,090 3,183 3,278 3,377 15,928

차량선박비 18,591 19,149 19,723 20,315 20,924 98,702

일반경상수용비 30,000 30,900 31,827 32,782 33,765 159,274

전문강사수당 1,200 1,236 1,273 1,311 1,351 6,371

교육 및 홍보리플릿제작 7,000 7,210 7,426 7,649 7,879 37,164

체험·교육시설 운영용품 41,742 42,994 44,284 45,613 46,981 221,614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용품 2,000 2,060 2,122 2,185 2,251 10,618

수처리 약품비 30,566 31,483 32,427 33,400 34,402 162,278

체험관 홍보물품 61,600 63,448 65,351 67,312 69,331 327,042

의무실 운영용품 1,000 1,030 1,061 1,093 1,126 5,310

 재원 조달 1,210,636 1,308,801 1,348,065 1,388,508 1,430,163 6,686,173

자
체
수
입

지방세 1,090,888 1,189,053 1,228,317 1,268,760 1,310,415 6,087,433

세외수입 119,748 119,748 119,748 119,748 119,748 598,740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

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

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

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

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

면 조례로 정한다.


